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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0-4

노동시간 국제비교

2000.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한국의 노동시간 추이

1) IMF 경제 위기 때 크게 줄어들었던 노동시간이 최근 다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10인

이상 전산업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89년 49.2시간으로 40시간대로 접어든 뒤, 계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 IMF 경기 침체기인 98년에는 45.9시간으로 크게 줄었다가 99년 들어 주 47.9시간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제조업은 99년 50.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급격하게 늘어 89년대 말의 50시간대로 다시

후퇴했다.

[표 1] 주당 노동시간 추이 (단위: 시간)

연도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전산업 51.9 52.5 51.9 51.1 49.2 48.2 47.9 47.5 47.5 47.4 47.7 47.3 46.7 45.9 47.9

제조업 53.8 54.7 54.0 52.6 50.7 49.8 49.3 48.7 48.9 48.7 49.2 48.4 47.8 46.1 50.0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2) 통계청이 발표하는 ‘취업 노동시간’은 노동부 발표보다 더욱 길어 99년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4시간에 이른다.

[표 2] 주당 취업시간 추이 (단위: 시간)

연도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전산업 55.1 53.9 55.4 55.8 54.5 53.8 53.2 52.4 52.6 52.3 52.4 52.2 51.3 50.1 5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매월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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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9년 들어 이처럼 노동시간이 급격하게 늘은 것은 일차적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가동률 증가 등

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노동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추세였다는 점을 감

안하면 법정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결

정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1> 노동시간의 종류

정부 통계상의 노동시간은 대체로 노동부가 발표하는 ‘10인 이상 상용노동자 기준’ 노동시간과 통계

청이 발표하는 ‘주당 취업시간’으로 나뉜다.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 상의 노동시간은 △10인 이상 상용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

고 있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사업

체 조사여서 법정상한선(주 12시간)을 넘어서는 초과노동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실제

보다 과소추계 될 가능성이 높다.

2. 노동시간 국제비교

1) ILO국 가운데 7번째 장시간 노동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적으로 손꼽을 정도로 길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통계연감(Yearbook of 

Labour Statis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시간은 비교대상 75개국 중에서 7번째로 긴 것으

로 나타났다.

- 1999년 한국 제조업의 주당 노동시간은 50.0시간이다. 이는 ILO 노동통계연감 상의 75개국 제조

업 노동시간 평균인 41.7시간보다 주당 평균 8.3시간이 긴 수준이다.

- 한국의 노동시간(1999년, 50.0시간)은 요르단(1995년, 주 58.3시간), 이집트(1996년 주 57.0시

간), 수단(1992년, 주 56.1시간), 스리랑카(1998년, 주 54.7시간), 마카우(1997년, 주 51.8시간), 터어

키(1998년, 51.2시간) 등에 이어 7번째로 길다.

- 같은 연도를 비교 기준으로 하면 1998년 현재 한국은 43개국 가운데 8번째로 노동시간이 긴데, 

1999년의 50.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998년 통계가 보고되어 있는 43개국 가운데순위가 3번째 수준

으로 올라가게 된다.

<참고 2> 국제비교 대상 국가

국제노동기구(ILO)가 발간한 노동통계연감(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9은 74

개국 제조업 노동시간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 대만을 포함하여 75객국을 비교대상으로 했다.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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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1998년 통계가 보고되어 있는 나라는 43개국이고 나머지 31개국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국제비교에는 나라마다 가장 최신의 통계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한국

의 1999년 통계와 ILO국의 1998년 통계(43개국)를 주로 비교했고, 1998년 보고가 없는 경우 불가피

하게 1998년 이전 최신의 통계(1992년 - 1997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대만의 통계치는 한국생

산성본부의『생산성리뷰(99.12)』에서 구했다.

[표 3] 주요국의 주당 노동시간 (단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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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준 대상 주당 노동시간 기준 년도

요르단 지불 피 58.3 1995

이집트 지불 임 57.0 1996

수단 지불 임 56.1 1992

스리랑카 지불 임 54.7 1998

마카우 실제 임 51.8 1997

터어키 실제 취 51.2 1998

한국 실제 피 50.0 1999

싱가포르 지불 피 48.4 1998

콜롬비아 실제 취 47.1 1998

미얀마 실제 피 46.8 1997

인도 실제 피 46.7 1996

멕시코 실제 피 46.0 1998

방글라데시 실제 취 46.0 1995

남아프리카 지불 임 45.8 1995

대만 피 45.6 1998

태국 실제 피 45.4 1995

홍콩 실제 취 44.0 1998

필리핀 실제 취 43.7 1998

영국 지불 피 41.8 1998

미국 지불 임 41.7 1998

스위스 지불 피 41.4 1998

체코 실제 임 40.9 1997

프랑스 실제 피 38.6 1994

카나다 지불 임 38.6 1998

호주 실제 피 38.6 1998

독일 지불 임 37.7 1998

일본 실제 피 37.5 1998

네덜란드 지불 피 37.0 1995

오스트리아 실제 피 35.8 1998

벨기에 실제 임 32.7 1996

중국 실제 임 31.2 1997

주 1) 기준에서 ‘실제’는 실제노동시간, ‘지불’은 임금으로 지불된 노동시간임.

   2) 대상에서 ‘취’는 취업자, ‘피’는 피용자, ‘임’은 임금소득자임.

   3) 비고에서 ‘월’은 월단위노동시간으로 표시된 것을 주단위로 환산(÷30.4×7), 

     ‘일’은 일단위노동시간으로 표시된 것을 주단위로 환산(×6)했음.

자료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1999)

      한국의 99년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99.12) ; 

      대만은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99.12)에서 재인용 계산했음.

2) OECD 국가 가운데 최장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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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은 노동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다. OECD국가 가운데 1위인 것은 물론이

고, OECD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2,000시간대를 기록하고 있는 최장 노동시간 국가이다. 

- 취업자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1998년 현재 연 2,612시간으로 1,400～1900시간대인 대부

분의 나라는 물론 2위인 체코(2,070시간)를 600시간 가까이 초과하고 있다. 

- 피용자 기준으로도 1998년 현재 2,390시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2,000시간을 초과

하고 있다.

[표 4] OECD국의 연간 노동시간 비교 (단위: 시간)

1983 1990 1994 1995 1996 1997 1998

취업자

기준

호주 1,852 1,869 1,879 1,876 1,867 1,866 1,861 

캐나다 1,731 1,738 1,735 1,737 1,732 

체코 2,065 2,072 2,064 2,070 

핀란드 1,809 1,764 1,780 1,775 1,790 1,779 1,761 

프랑스 1,711 1,668 1,635 1,638 1,644 1,634 1,656 

독일  1,625 1,604 1,581 1,576 1,570 1,580 

아일랜드  1,813 1,832 1,860 1,839 1,817

일본 2,095 2,031 1,898 1,889 

멕시코 1,834 1,955 1,927 1,878 

뉴질랜드 1,820 1,851 1,843 1,839 1,823 1,825

노르웨이 1,485 1,432 1,431 1,414 1,407 1,399 1,401 

포르투갈 2,000 

스페인 1,912 1,824 1,815 1,814 1,810 1,812 1,821 

스웨덴 1,453 1,480 1,537 1,544 1,554 1,552 1,551 

스위스 1,632 1,636 1,585 1,579

영국 1,713 1,767 1,737 1,740 1,738 1,736 1,737 

미국 1,882 1,943 1,945 1,952 1,951 1,966 1,957 

한국 2,887 2,804 2,726 2,731 2,722 2,675  2,612

피용자

기준

캐나다 1,763 1,774 1,773 1,773 1,781 1,777

체코 1,984 1,990 1,983 1,989 

핀란드 1,668 1,674 1,673 1,692 1,687 1,672 

프랑스 1,558 1,539 1,520 1,523 1,526 1,519  

독일  1,583 1,552 1,529 1,523 1,517 1,526 

아일랜드  1,774 1,776 1,799 1,790 1,762 

이탈리아 1,724 1,694 1,682 

일본 2,064 1,910 1,910 1,919 1,891 1,871 

멕시코 1,933 2,006 1,978 1,942 

네덜란드 1,530 1,433 1,388 1,384 1,374 1,365

스페인 1,837 1,762 1,746 1,749 1,747 1,748 1,754 

미국 1,866 1,936 1,947 1,953 1,949 1,966 1,957 

영국 1,652 1,704 1,693 1,698 1,699 1,701 1,702

한국 2,734 2,514 2,471 2,484 2,467 2,436 2,390 

주 1) 전체 취업자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 임시직, 일용직 등을 포함함.

   2) 한국 취업자의 노동시간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년도 및 고용동향 각호
자료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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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시간 노동의 폐해는 우리나라가 산재왕국이라는 데에서 바로 드러난다. 한국과 같은 장시간 노

동 국가에서는 산재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매년 전쟁을 치른 것 이상의 사망자와 신체

장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노동시간과 비례해서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의 비율(중대재

해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전사회적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쟁같은 노동을 계속해야만 한다.

4) 장시간 노동의 축소는 이미 세계적 경향이다. 프랑스는 1998년 주 35시간제를 도입해서 한참 앞

서나가 있다. 유럽 등의 선진국은 물론 상대적으로 완고하던 일본의 경우도 1990년대 들어 연 1,800

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5) 장시간 노동을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은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낮고, 법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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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당 노동시간의 국제 비교 (단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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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준 대상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비고
<아시아>

방글라데시 실제 취 31.0 46.0

중국 실제 임 41.8 42.7 33.1 33.9 36.3 34.3 31.2 월
키프로스 지불 임 41.0 41.0 41.0 41.0 40.0 40.0 42.0 39.0

조지아 실제 피 36.2

홍콩 실제 취 44.2 45.4 43.2 44.9 44.6 43.7 45.0 43.8 44.0

인도 실제 피 46.4 46.5 46.5 46.4 46.6 46.5 46.7

이스라엘 실제 피 38.8 39.2 40.5 40.8 41.2 41.8 41.9 42.0

일본 실제 피 40.8 40.0 38.8 37.7 37.6 37.8 38.2 38.2 37.5

요르단 지불 피 57.8 57.3 58.2 58.2 58.5 58.3

카자흐스탄 실제 임 34.1 33.9 33.7 31.5 월
한국 실제 피 49.8 49.3 48.7 48.9 48.7 49.2 48.4 47.8 46.1 50.0

마카우 실제 임 52.8 52.4 51.2 52.0 52.4 52.0 52.2 51.8

미얀마 실제 피 46.2 45.6 45.0 46.8 일
필리핀 실제 취 44.9 44.6 44.5 44.0 44.4 44.6 44.0 44.3 43.7

싱가포르 지불 피 48.5 48.7 48.7 49.2 49.3 49.3 49.4 49.5 48.4

스리랑카 지불 임 49.3 49.4 51.8 53.0 52.6 51.4 48.8 52.4 54.7

태국 실제 피 44.5 44.3 41.7 44.3 44.3 45.4 월
*태국 지불 피 48.3 49.2 45.3 48.2 48.1 49.4 49.4 49.1

대만 피 46.4 46.5 46.5 46.5 46.6 46.4 46.3 46.5 45.6 월
<아프리카>

이집트 지불 임 56.0 58.0 52.0 59.0 60.0 57.0 57.0

케냐 지불 피 43.0 43.0 43.0 43.0 43.0 43.0 43.0 44.0

남아프리카 지불 임 45.4 44.9 44.7 45.3 45.8 45.8

수단 지불 임 56.6 56.1 월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실제 취 44.3 43.8 43.7 44.0 44.3 45.1 46.3 46.5 46.7

바하마 실제 피 40.7 42.2 40.5 40.7

볼리비아 지불 피 47.5 44.0 45.2 44.0 45.3 43.4 44.7

카나다 지불 임 38.2 37.9 38.3 38.6 38.9 38.5 38.4 39.3 38.6

콜롬비아 실제 취 47.5 47.1 48.1 47.7 47.2 47.5 47.5 47.1

코스타리카 실제 피 46.5 44.7 46.5 46.7 46.0 45.8 47.1 46.7 49.4

칠레 실제 취 44.9 45.3 43.6 43.6 44.6 44.1 44.9 44.2 43.7

도미니카 실제 취 42.0 43.0 45.0 44.0 44.0 45.0 46.0

엘살바도르 실제 임 44.0 44.9 46.2 47.0 47.5 46.3 45.8

자메이카 지불 임 39.0 38.6 38.2 39.1 39.0 38.3

멕시코 실제 피 44.2 45.0 45.4 45.5 46.4 46.0

앤틸리스 실제 피 40.0 40.2 40.6

파라과이 실제 피 43.5 39.1 36.4 39.1 39.1 월
페루 지불 임 43.0 49.2 47.7 48.5

푸에르토리코 지불 임 39.1 39.0 39.5 39.5 39.9 39.6 38.6 39.6 40.0

미국 지불 임 40.8 40.7 41.0 41.4 42.0 41.6 41.6 42.0 41.7

우루과이 실제 취 43.2 42.8 43.5 43.1 43.7 42.0 45.7

버진아일랜드 지불 임 42.4 41.4 42.0 43.5 42.7 41.7 41.5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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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준 대상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비고
<유럽>

오스트리아 실제 피 36.1 36.6 36.9 35.8

벨기에 실제 임 33.4 32.7 32.3 32.4 33.0 32.9 32.7

*벨기에 지불 임 36.6 36.6 36.9

크로아티아 실제 피 42.4 42.4 41.8

체코 실제 임 39.7 39.7 40.2 40.4 40.5 40.9

덴마아크 실제 임 31.5 31.5 31.5 31.5

스페인 실제 취 36.7 36.6 36.3 36.2 36.5 36.7 37.1 37.1 37.1

에스토니아 실제 피 31.1 31.4 33.0 33.1 33.1 33.6

핀란드 실제 피 38.0 38.1 39.6 38.4

프랑스 실제 피 38.7 38.7 38.7 38.6 38.6

독일 지불 임 37.6 37.5 37.7

지브롤터 지불 임 46.9 47.4 44.8

그리스 실제 취 42.0 42.0 42.0 42.0 42.0

헝가리 실제 임 33.0 32.6 31.4 33.2 33.5 33.9 34.1 34.3 34.3 월
아이슬란드 실제 피 41.0 42.4 42.6 42.4 42.9 43.0 42.7 41.4

아일랜드 실제 취 38.8 38.4 38.3 37.9 37.9 38.0 39.2 38.1 37.0

*아일랜드 지불 임 41.5 40.7 40.5 40.4 40.7 40.8 40.4 40.5

맨섬 지불 피 38.8 37.8 40.6 41.6 39.8 41.3 41.3

라트비아 실제 피 38.7 38.7 40.6 39.6

리투아니아 실제 피 39.6 40.0 40.2 40.1 39.9

룩셈부르크 지불 임 39.8 39.8 40.5 40.6

몰도바 실제 피 34.5 33.6 29.8 27.6 22.6 22.3 22.2 22.8 22.7

네덜란드 지불 피 39.9 39.9 39.8 39.8 37.3 37.0

노르웨이 실제 피 37.0 36.8 36.8 36.8 36.9 36.7 36.8 36.7 36.6

폴란드 실제 피 40.9 40.7 41.9 41.3 40.9

포르투갈 실제 피 40.7 39.3 38.0 38.0 39.0 39.0

루마니아 실제 피 46.2 46.8 45.6 45.6 45.6 일
세인트마린 실제 피 37.4 38.5 39.5 39.1 38.6

슬로바키아 실제 피 33.4 32.7 32.5 31.8 32.0 월
슬로베니아 실제 피 40.6 40.5 40.7 40.4 40.1 40.4

스위스 지불 피 41.6 41.5 41.4 41.4 41.4 41.4 41.4 41.4 41.4

터어키 실제 취 48.8 50.3 50.2 46.2 48.7 50.2 52.0 51.0 51.2

우크라이나 실제 피 24.4 24.4 25.6 월
영국 지불 피 42.3 41.3 41.5 41.3 41.6 42.1 41.9 42.0 41.8

<오세아니아>

호주 실제 피 38.1 37.6 37.9 38.0 38.9 38.7 38.7 38.5 38.6

*호주 지불 피 41.3 40.4 40.7 41.1 41.8 41.8 41.7 41.2

괌 지불 임 43.3 37.5 38.9 43.3 43.5 41.5

뉴질랜드 지불 피 41.1 40.7 41.2 41.7 41.6 42.1 41.8 41.4 41.4

주 : 1) 기준에서 ‘실제’는 실제노동시간, ‘지불’은 임금으로 지불된 노동시간임.

     2) 대상에서 ‘취’는 취업자, ‘피’는 피용자, ‘임’은 임금소득자임.

     3) 비고에서 ‘월’은 월단위노동시간으로 표시된 것을 주단위로 환산(÷30.4×7), ‘일’은 일단위노
동시간으로 표시된 것을 주단위로 환산(×6)했음.

자료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1999)

      한국의 99년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99.12) ; 

      대만은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99.12)에서 재인용 계산했음.

<참조> 주요국의 중대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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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97)

미국

(’96)

독일

(’93)

프랑스

(’94)

일본

(’94)

영국

(’96)

스웨덴

(’96)

멕시코

(’97)

홍콩

(’96)

태국

(’97)

싱가포르

(’97)

3.33 0.05 0.80 0.56 0.10 0.10 0.23 1.20 1.10 1.71 1.56

주 : 중대재해율(만인률) 해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로서 전체 노동자 10,000명 당 산재사망자수(만인

률)의 비율임

 = 사망자수÷근로자수 × 1000’  /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1998)


